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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적측량 시행규칙

[시행 2015.6.4.] [국토교통부령 제198호, 2015.4.23., 일부개정]

국토교통부 (공간정보제도과) 044-201-3485 

       제1장 총칙
 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

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5.4.23.>

 

       제2장 지적기준점의 설치 및 관리
 

제2조(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ㆍ관리 등) ①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8조

제1항에 따른 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 <개정 2015.4.23.>

1. 지적삼각점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2킬로미터 이상 5킬로미터 이하로 할 것

2. 지적삼각보조점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1킬로미터 이상 3킬로미터 이하로 할 것. 다만, 다각망도선법(多角網道

線法)에 따르는 경우에는 평균 0.5킬로미터 이상 1킬로미터 이하로 한다.

3. 지적도근점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50미터 이상 300미터 이하로 할 것. 다만, 다각망도선법에 따르는 경우에는

평균 500미터 이하로 한다.

② 지적소관청은 연 1회 이상 지적기준점표지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멸실되거나 훼손된 지적기

준점표지를 계속 보존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.

③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지적기준점표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다시 설치하거나 보수하

여야 한다.
 

제3조(지적기준점성과의 관리 등)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적기준점성과의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1. 지적삼각점성과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ㆍ도지사"라 한다)가 관리하고,

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는 지적소관청이 관리할 것

2. 지적소관청이 지적삼각점을 설치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측량성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것

3. 지적소관청은 지형ㆍ지물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지적삼각점성과가 다르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측량성과를

수정하고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것
 

제4조(지적기준점성과표의 기록ㆍ관리 등) ① 제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적삼각점성과를 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

의 사항을 지적삼각점성과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.

1. 지적삼각점의 명칭과 기준 원점명

2. 좌표 및 표고

3. 경도 및 위도(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)

4. 자오선수차(子午線收差)

5. 시준점(視準點)의 명칭, 방위각 및 거리

6. 소재지와 측량연월일

7. 그 밖의 참고사항

② 제3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를 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적

삼각보조점성과표 및 지적도근점성과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.

1. 번호 및 위치의 약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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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좌표와 직각좌표계 원점명

3. 경도와 위도(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)

4. 표고(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)

5. 소재지와 측량연월일

6. 도선등급 및 도선명

7. 표지의 재질

8. 도면번호

9. 설치기관

10. 조사연월일, 조사자의 직위ㆍ성명 및 조사 내용

③ 제2항제10호에 따른 조사 내용은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표지의 멸실 유무, 사고 원인, 경계의 부합 여부

등을 적는다. 이 경우 경계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적는다.<개정 2015.4.23.>

 

       제3장 지적측량의 방법 및 절차

                       제1절 통칙
 

제5조(지적측량의 구분 등) ① 지적측량은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

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적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측량과, 1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측량으로 구분

한다. <개정 2015.4.23.>

② 지적측량은 평판(平板)측량, 전자평판측량, 경위의(經緯儀)측량, 전파기(電波機) 또는 광파기(光波機)측량, 사

진측량 및 위성측량 등의 방법에 따른다.
 

제6조(지적측량의 실시기준) ① 지적삼각점측량ㆍ지적삼각보조점측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

시한다.

1. 측량지역의 지형상 지적삼각점이나 지적삼각보조점의 설치 또는 재설치가 필요한 경우

2. 지적도근점의 설치 또는 재설치를 위하여 지적삼각점이나 지적삼각보조점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

3. 세부측량을 하기 위하여 지적삼각점 또는 지적삼각보조점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

② 지적도근점측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.

1. 법 제83조에 따라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하는 경우

2.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지적확정측량을 하는 경우

3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1호의 도시지역에서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

4. 측량지역의 면적이 해당 지적도 1장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

5. 세부측량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

③ 세부측량은 법 제23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 실시한다.
 

제7조(지적측량의 방법 등)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. <개정

2013.3.23.>

1. 지적삼각점측량: 위성기준점, 통합기준점, 삼각점 및 지적삼각점을 기초로 하여 경위의측량방법, 전파기 또는 광

파기측량방법, 위성측량방법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측량방법에 따르되, 그 계산은 평균계산법이나 망평균

계산법에 따를 것

2. 지적삼각보조점측량: 위성기준점, 통합기준점, 삼각점, 지적삼각점 및 지적삼각보조점을 기초로 하여 경위의측량

방법,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, 위성측량방법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측량방법에 따르되, 그 계산은 교

회법(交會法) 또는 다각망도선법에 따를 것

3. 지적도근점측량: 위성기준점, 통합기준점,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을 기초로 하여 경위의측량방법, 전파기 또는 광

파기측량방법, 위성측량방법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측량방법에 따르되, 그 계산은 도선법, 교회법 및 다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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망도선법에 따를 것

4. 세부측량: 위성기준점, 통합기준점, 지적기준점 및 경계점을 기초로 하여 경위의측량방법, 평판측량방법, 위성측

량방법 및 전자평판측량방법에 따를 것

② 위성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.<개정 2013.3.23.>

③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적기준점측량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.

1. 계획의 수립

2. 준비 및 현지답사

3. 선점(選點) 및 조표(調標)

4. 관측 및 계산과 성과표의 작성

④ 지적측량의 계산 및 결과 작성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.<개정 2013.3.23.>

 

         제2절 기초측량
 

제8조(지적삼각점측량) ① 지적삼각점측량을 할 때에는 미리 지적삼각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지적삼각점의 명칭은 측량지역이 소재하고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"시ㆍ도"라 한다)의

명칭 중 두 글자를 선택하고 시ㆍ도 단위로 일련번호를 붙여서 정한다.

③ 지적삼각점은 유심다각망(有心多角網)ㆍ삽입망(揷入網)ㆍ사각망(四角網)ㆍ삼각쇄(三角鎖) 또는 삼변(三邊)

이상의 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.

④ 삼각형의 각 내각은 30도 이상 120도 이하로 한다. 다만, 망평균계산법과 삼변측량에 따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

아니하다.

⑤ 지적삼각점성과 결정을 위한 관측 및 계산의 과정은 지적삼각점측량부에 적어야 한다.
 

제9조(지적삼각점측량의 관측 및 계산) ① 경위의측량방법에 따른 지적삼각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

른다.

1. 관측은 10초독(秒讀) 이상의 경위의를 사용할 것

2. 수평각 관측은 3대회(대회, 윤곽도는 0도, 60도, 120도로 한다)의 방향관측법에 따를 것

3. 수평각의 측각공차(測角公差)는 다음 표에 따를 것

②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따른 지적삼각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

1. 전파 또는 광파측거기(光波測距機)는 표준편차가 ±[5밀리미터+5피피엠(ppm)] 이상인 정밀측거기를 사용할

것

2. 점간거리는 5회 측정하여 그 측정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교차가 평균치의 10만분의 1 이하일 때에는 그 평균치

를 측정거리로 하고, 원점에 투영된 평면거리에 따라 계산할 것

3. 삼각형의 내각은 세 변의 평면거리에 따라 계산하며, 기지각과의 차(差)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를 준용할 것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적삼각점을 관측하는 경우 연직각(鉛直角)의 관측 및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

다.<개정 2014.1.17.>

1. 각 측점에서 정반(正反)으로 각 2회 관측할 것

2. 관측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교차가 30초 이내일 때에는 그 평균치를 연직각으로 할 것

3. 2점의 기지점(旣知點)에서 소구점(所求點)의 표고를 계산한 결과 그 교차가  이하일 때에는 그 평균치를 표고로

할 것. 이 경우  기지점에서 소구점까지의 평면거리로서 킬로미터 단위로 표시한 수를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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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지적삼각점의 계산은 진수(眞數)를 사용하여 각규약(角規約)과 변규약(邊規約)에 따른 평균계산법 또는 망평균

계산법에 따르며, 계산단위는 다음 표에 따른다.<개정 2014.1.17.>

 

제10조(지적삼각보조점측량) ①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을 할때에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지적삼각보조점표지를 설치하여

야 한다.

② 지적삼각보조점은 측량지역별로 설치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되, 영구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ㆍ군

ㆍ구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. 이 경우 지적삼각보조점의 일련번호 앞에 "보"자를 붙인다.

③ 지적삼각보조점은 교회망 또는 교점다각망(交點多角網)으로 구성하여야 한다.

④ 경위의측량방법과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따라 교회법으로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

의 기준에 따른다.

1. 3방향의 교회에 따를 것. 다만, 지형상 부득이 하여 2방향의 교회에 의하여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각 내각을 관측

하여 각 내각의 관측치의 합계와 180도와의 차가 ±40초 이내일 때에는 이를 각 내각에 고르게 배분하여 사용할

수 있다.

2. 삼각형의 각 내각은 30도 이상 120도 이하로 할 것

⑤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따라 다각망도선법으로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

른다.<개정 2014.1.17.>

1. 3점 이상의 기지점을 포함한 결합다각방식에 따를 것

2. 1도선(기지점과 교점간 또는 교점과 교점간을 말한다)의 점의 수는 기지점과 교점을 포함하여 5점 이하로 할 것

3. 1도선의 거리(기지점과 교점 또는 교점과 교점간의 점간거리의 총합계를 말한다)는 4킬로미터 이하로 할 것

⑥ 지적삼각보조점성과 결정을 위한 관측 및 계산의 과정은 지적삼각보조점측량부에 적어야 한다.
 

제11조(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 및 계산) ① 경위의측량방법과 교회법에 따른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 및 계산은 다음

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

1. 관측은 20초독 이상의 경위의를 사용할 것

2. 수평각 관측은 2대회(윤곽도는 0도, 90도로 한다)의 방향관측법에 따를 것

3. 수평각의 측각공차는 다음 표에 따를 것. 이 경우 삼각형 내각의 관측치를 합한 값과 180도와의 차는 내각을 전

부 관측한 경우에 적용한다.

4. 계산단위는 다음 표에 따를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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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2개의 삼각형으로부터 계산한 위치의 연결교차

 을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0.30미터 이하일 때에는 그 평균치를 지적삼각보조점의 위치로 할 것. 이 경우 기지점과 소구

점 사이의 방위각 및 거리는 평균치에 따라 새로 계산하여 정한다.

②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과 교회법에 따른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

1. 점간거리 및 연직각의 측정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할 것

2. 기지각과의 차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를 준용할 것

3. 계산단위 및 2개의 삼각형으로부터 계산한 위치의 연결교차에 관하여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준용할 것

③ 경위의측량방법,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과 다각망도선법에 따른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 및 계산은 다음 각

호의 기준에 따른다.

1. 관측과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, 점간거리 및 연직각의 관측방법에

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할 것. 다만, 다각망도선법에 따른 지적삼각보조점의 수평각관측은 제13조

제3호에 따른 배각법(倍角法)에 따를 수 있으며, 1회 측정각과 3회 측정각의 평균치에 대한 교차는 30초 이내로

한다.

2. 도선별 평균방위각과 관측방위각의 폐색오차(閉塞誤差)는 

 이내로 할 것. 이 경우 n은 폐색변을 포함한 변의 수를 말한다.

3. 도선별 연결오차는 0.05×S미터 이하로 할 것. 이 경우 S는 도선의 거리를 1천으로 나눈 수를 말한다.

4. 측각오차(測角誤差)의 배분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할 것

5. 종선오차 및 횡선오차의 배분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할 것
 

제12조(지적도근점측량) ① 지적도근점측량을 할 때에는 미리 지적도근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지적도근점의 번호는 영구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별로, 영구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

시행지역별로 설치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한다. 이 경우 각 도선의 교점은 지적도근점의 번호 앞에 "교"자를

붙인다.

③ 지적도근점측량의 도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1등도선과 2등도선으로 구분한다.

1. 1등도선은 위성기준점, 통합기준점, 삼각점, 지적삼각점 및 지적삼각보조점의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선 또는 다각

망도선으로 할 것

2. 2등도선은 위성기준점, 통합기준점, 삼각점, 지적삼각점 및 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을 연결하거나 지적도

근점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선으로 할 것

3. 1등도선은 가ㆍ나ㆍ다순으로 표기하고, 2등도선은 ㄱㆍㄴㆍㄷ순으로 표기할 것

④ 지적도근점은 결합도선ㆍ폐합도선(廢合道線)ㆍ왕복도선 및 다각망도선으로 구성하여야 한다.

⑤ 경위의측량방법에 따라 도선법으로 지적도근점측량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

1. 도선은 위성기준점, 통합기준점, 삼각점, 지적삼각점,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의 상호간을 연결하는 결합

도선에 따를 것. 다만, 지형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폐합도선 또는 왕복도선에 따를 수 있다.

2. 1도선의 점의 수는 40점 이하로 할 것. 다만, 지형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50점까지로 할 수 있다.

⑥ 경위의측량방법이나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따라 다각망도선법으로 지적도근점측량을 할 때에는 다음

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<개정 2014.1.17.>

1. 3점 이상의 기지점을 포함한 결합다각방식에 따를 것

2. 1도선의 점의 수는 20점 이하로 할 것

⑦ 지적도근점 성과결정을 위한 관측 및 계산의 과정은 그 내용을 지적도근점측량부에 적어야 한다.
 

제13조(지적도근점의 관측 및 계산) 경위의측량방법,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과 도선법 또는 다각망도선법에 따른

지적도근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

1. 수평각의 관측은 시가지 지역, 축척변경지역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 지역에 대하여는 배각법에 따르고, 그 밖

의 지역에 대하여는 배각법과 방위각법을 혼용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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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관측은 20초독 이상의 경위의를 사용할 것

3. 관측과 계산은 다음 표에 따를 것

4. 점간거리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2회 측정하여 그 측정치의 교차가 평균치의 3천분의 1 이하일 때에는 그 평균치

를 점간거리로 할 것. 이 경우 점간거리가 경사(傾斜)거리일 때에는 수평거리로 계산하여야 한다.

5. 연직각을 관측하는 경우에는 올려본 각과 내려본 각을 관측하여 그 교차가 90초 이내일 때에는 그 평균치를 연직

각으로 할 것
 

제14조(지적도근점의 각도관측을 할 때의 폐색오차의 허용범위 및 측각오차의 배분) ① 도선법과 다각망도선법에 따른

지적도근점의 각도관측을 할 때의 폐색오차의 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 이 경우 n은 폐색변을 포함한

변의 수를 말한다.

1. 배각법에 따르는 경우: 1회 측정각과 3회 측정각의 평균값에 대한 교차는 30초 이내로 하고, 1도선의 기지방위

각 또는 평균방위각과 관측방위각의 폐색오차는 1등도선은 

 이내, 2등도선은 

 이내로 할 것

2. 방위각법에 따르는 경우: 1도선의 폐색오차는 1등도선은 

분 이내, 2등도선은 

분 이내로 할 것

②각도의 측정결과가 제1항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그 오차의 배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

1. 배각법에 따르는 경우: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측선장(測線長)에 반비례하여 각  측선의 관측각에 배분할 것

(K는 각 측선에 배분할 초단위의 각도, e는 초단위의 오차, R은 폐색변을 포함한 각 측선장의 반수의 총합계, r은

각 측선장의 반수. 이 경우 반수는 측선장 1미터에 대하여 1천을 기준으로 한 수를 말한다)

2. 방위각법에 따르는 경우: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변의 수에 비례하여 각 측선의 방위각에 배분할 것

(Kn은 각 측선의 순서대로 배분할 분단위의 각도, e는 분단위의 오차, S는 폐색변을 포함한 변의 수, s는 각 측선의

순서를 말한다)
 

제15조(지적도근점측량에서의 연결오차의 허용범위와 종선 및 횡선오차의 배분) ① 지적도근점측량에서 연결오차의

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 이 경우 n은 각 측선의 수평거리의 총합계를 100으로 나눈 수를 말한다.

1. 1등도선은 해당 지역 축척분모의 

 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

2. 2등도선은 해당 지역 축척분모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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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

3.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축척분모는 500으로 하고, 축척이 6천

분의 1인 지역의 축척분모는 3천으로 할 것. 이 경우 하나의 도선에 속하여 있는 지역의 축척이 2 이상일 때에는

대축척의 축척분모에 따른다.

② 지적도근점측량에 따라 계산된 연결오차가 제1항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그 오차의 배분은 다음 각 호의

기준에 따른다.

1. 배각법에 따르는 경우: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각 측선의 종선차 또는 횡선차 길이에 비례하여 배분할 것

(T는 각 측선의 종선차 또는 횡선차에 배분할 센티미터 단위의 수치, e는 종선오차 또는 횡선오차, L은 종선차 또는

횡선차의 절대치의 합계,

은 각 측선의 종선차 또는 횡선차를 말한다)

2. 방위각법에 따르는 경우: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각 측선장에 비례하여 배분할 것

(C는 각 측선의 종선차 또는 횡선차에 배분할 센티미터 단위의 수치, e는 종선오차 또는 횡선오차, L은 각 측선장의

총합계, 

 은 각 측선의 측선장을 말한다)

③ 제2항의 경우 종선 또는 횡선의 오차가 매우 작아 이를 배분하기 곤란할 때에는 배각법에서는 종선차 및 횡선차

가 긴 것부터, 방위각법에서는 측선장이 긴 것부터 차례로 배분하여 종선 및 횡선의 수치를 결정할 수 있다.

 

         제3절 세부측량
 

제16조(지적공부 등의 전산자료 제공)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수행자가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

시행규칙」(이하 "규칙"이라 한다) 제2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지적측량 수행계획서에 따라 지적측량을 하려는 지

역의 지적공부와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.17.,

2015.4.23.>

②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업무수행을 위하여 전산화 이전의 지적공부, 측량부ㆍ측량결과도ㆍ면적측

정부, 측량성과 파일 등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공

하여야 한다.<신설 2014.1.17.>

[제목개정 2014.1.17.]
 

제17조(측량준비 파일의 작성) ① 제18조제1항에 따라 평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할 때에는 지적도, 임야도에 따

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측량준비 파일을 작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.>

1. 측량대상 토지의 경계선ㆍ지번 및 지목

2. 인근 토지의 경계선ㆍ지번 및 지목

3. 임야도를 갖춰 두는 지역에서 인근 지적도의 축척으로 측량을 할 때에는 임야도에 표시된 경계점의 좌표를 구하

여 지적도에 전개(展開)한 경계선. 다만, 임야도에 표시된 경계점의 좌표를 구할 수 없거나 그 좌표에 따라 확대

하여 그리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축척비율에 따라 확대한 경계선을 말한다.

4. 행정구역선과 그 명칭

5. 지적기준점 및 그 번호와 지적기준점 간의 거리, 지적기준점의 좌표,  그 밖에 측량의 기점이 될 수 있는 기지점

6. 도곽선(圖廓線)과 그 수치

7. 도곽선의 신축이 0.5밀리미터 이상일 때에는 그 신축량 및 보정(補正) 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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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
② 제18조제9항에 따라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할 때에는 경계점좌표등록부와 지적도에 따라 다음 각 호

의 사항을 포함한 측량준비 파일을 작성하여야 한다.<개정 2013.3.23.>

1. 측량대상 토지의 경계와 경계점의 좌표 및 부호도ㆍ지번ㆍ지목

2. 인근 토지의 경계와 경계점의 좌표 및 부호도ㆍ지번ㆍ지목

3. 행정구역선과 그 명칭

4. 지적기준점 및 그 번호와 지적기준점 간의 방위각 및 그 거리

5. 경계점 간 계산거리

6. 도곽선과 그 수치

7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
③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측량준비 파일로 지적측량성과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

지적측량성과의 연혁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 

제18조(세부측량의 기준 및 방법 등) ①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

1. 거리측정단위는 지적도를 갖춰 두는 지역에서는 5센티미터로 하고, 임야도를 갖춰 두는 지역에서는 50센티미터

로 할 것

2. 측량결과도는 그 토지가 등록된 도면과 동일한 축척으로 작성할 것

3.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는 위성기준점, 통합기준점, 삼각점, 지적삼각점, 지적삼각보조점, 지적도근점 및 기지점이

부족한 경우에는 측량상 필요한 위치에 보조점을 설치하여 활용할 것

4. 경계점은 기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지상경계선과 도상경계선의 부합 여부를 현형법(現形法)ㆍ도상원호(圖上圓弧

)교회법ㆍ지상원호(地上圓弧)교회법 또는 거리비교확인법 등으로 확인하여 정할 것

②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은 교회법ㆍ도선법 및 방사법(放射法)에 따른다.

③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을 교회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

1. 전방교회법 또는 측방교회법에 따를 것

2. 3방향 이상의 교회에 따를 것

3. 방향각의 교각은 30도 이상 150도 이하로 할 것

4. 방향선의 도상길이는 측판의 방위표정(方位標定)에 사용한 방향선의 도상길이 이하로서 10센티미터 이하로 할

것. 다만, 광파조준의(光波照準儀) 또는 광파측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30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.

5. 측량결과 시오(示誤)삼각형이 생긴 경우 내접원의 지름이 1밀리미터 이하일 때에는 그 중심을 점의 위치로 할

것

④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을 도선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

1. 위성기준점, 통합기준점, 삼각점, 지적삼각점,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, 그 밖에 명확한 기지점 사이를 서

로 연결할 것

2. 도선의 측선장은 도상길이 8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. 다만, 광파조준의  또는 광파측거기를 사용할 때에는 30센티

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.

3. 도선의 변은 20개 이하로 할 것

4. 도선의 폐색오차가 도상길이 

 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그 오차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이를 각 점에 배분하여 그 점의 위치로 할 것

(Mn은 각점에 순서대로 배분할 밀리미터 단위의 도상길이, e는 밀리미터 단위의 오차, N은 변의 수, n은 변의 순서

를 말한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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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을 방사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1방향선의 도상길이는 1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. 다

만, 광파조준의 또는 광파측거기를 사용할 때에는 30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.

⑥평판측량방법으로 거리를 측정하는 경우 도곽선의 신축량이 0.5밀리미터 이상일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

보정량을 산출하여 도곽선이 늘어난 경우에는 실측거리에 보정량을 더하고, 줄어든 경우에는 실측거리에서 보정량

을 뺀다.

⑦ 평판측량방법에 따라 경사거리를 측정하는 경우의 수평거리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

1. 조준의[앨리데이드(alidade)]를 사용한 경우

(D는 수평거리,

 은 경사거리, n은 경사분획)

2. 망원경조준의(망원경 앨리데이드)를 사용한 경우

(D는 수평거리, 

 은 경사거리, θ는 연직각, α는 천정각 또는 천저각)

⑧평판측량방법에 있어서 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지상거리의 축척별 허용범위는 

 밀리미터로 한다. 이 경우 M은 축척분모를 말한다.

⑨ 경위의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

1. 거리측정단위는 1센티미터로 할 것

2. 측량결과도는 그 토지의 지적도와 동일한 축척으로 작성할 것. 다만, 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

지역(농지의 구획정리지역은 제외한다)과 축척변경 시행지역은 500분의 1로 하고, 농지의 구획정리 시행지역은

1천분의 1로 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6천분의 1까지 작성할 수 있다.

3. 토지의 경계가 곡선인 경우에는 가급적 현재 상태와 다르게 되지 아니하도록 경계점을 측정하여 연결할 것. 이

경우 직선으로 연결하는 곡선의 중앙종거(中央縱距)의 길이는 5센티미터 이상 1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.

⑩ 경위의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의 관측 및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

1. 미리 각 경계점에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도선법 또는 방사법에 따를 것

3. 관측은 20초독 이상의 경위의를 사용할 것

4. 수평각의 관측은 1대회의 방향관측법이나 2배각의 배각법에 따를 것  다만, 방향관측법인 경우에는 1측회의 폐

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5. 연직각의 관측은 정반으로 1회 관측하여 그 교차가 5분 이내일 때에는 그 평균치를 연직각으로 하되, 분단위로

독정(讀定)할 것

6. 수평각의 측각공차는 다음 표에 따를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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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경계점의 거리측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호를 준용할 것

8. 계산방법은 다음 표에 따를 것

⑪ 전자평판측량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항을 준용한다.

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

다.<개정 2013.3.23.>
 

제19조(면적측정의 대상) ①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한

다.

1. 지적공부의 복구ㆍ신규등록ㆍ등록전환ㆍ분할 및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

2. 법 제84조에 따라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

3.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

4.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에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경우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경계복원측량과 영 제18조의 지적현황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필지

마다 면적을 측정하지 아니한다.
 

제20조(면적측정의 방법 등) ① 좌표면적계산법에 따른 면적측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

1.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지역의 필지별 면적측정은 경계점 좌표에 따를 것

2. 산출면적은 1천분의 1제곱미터까지 계산하여 10분의 1제곱미터 단위로 정할 것

② 전자면적측정기에 따른 면적측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

1. 도상에서 2회 측정하여 그 교차가 다음 계산식에 따른 허용면적 이하일 때에는 그 평균치를 측정면적으로 할 것

(A는 허용면적, M은 축척분모, F는 2회 측정한 면적의 합계를 2로 나눈 수)

2. 측정면적은 1천분의 1제곱미터까지 계산하여 10분의 1제곱미터 단위로 정할 것

③ 면적을 측정하는 경우 도곽선의 길이에 0.5밀리미터 이상의 신축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

도곽선의 신축량 및 보정계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다.

1. 도곽선의 신축량계산

(S는 신축량, △X₁는 왼쪽 종선의 신축된 차, △X₂는 오른쪽 종선의 신축된 차, △Y₁는 윗쪽 횡선의 신축된 차,

△Y₂는 아래쪽 횡선의 신축된 차)

(L은 신축된 도곽선지상길이, Lo는 도곽선지상길이, M은 축척분모)

2. 도곽선의 보정계수계산

(Z는 보정계수, X는 도곽선종선길이, Y는 도곽선횡선길이, △X는 신축된 도곽선종선길이의 합/2, △Y는 신축된 도

곽선횡선길이의 합/2을 말한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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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필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의 면적이 분할 전 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이 되는 필지

의 면적을 측정할 때에는 분할 전 면적의 20퍼센트 미만이 되는 필지의 면적을 먼저 측정한 후, 분할 전 면적에서

그 측정된 면적을 빼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. 다만, 동일한 측량결과도에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와 좌표면적계산법

에 따라 면적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

제21조(임야도를 갖춰 두는 지역의 세부측량) ① 임야도를 갖춰 두는 지역의 세부측량은 위성기준점, 통합기준점, 삼각

점, 지적삼각점,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에 따른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성기

준점, 통합기준점, 삼각점, 지적삼각점,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에 따라 측량하지 아니하고 지적도의 축척으로

측량한 후 그 성과에 따라 임야측량결과도를 작성할 수 있다.

1. 측량대상토지가 지적도를 갖춰 두는 지역에 인접하여 있고 지적도의 기지점이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임야도에 도곽선이 없는 경우

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측량할 때에는 임야도상의 경계는 제17조제1항제3호의 경계에 따라야 하며, 지적도의 축척

에 따른 측량성과를 임야도의 축척으로 측량결과도에 표시할 때에는 지적도의 축척에 따른 측량결과도에 표시된 경

계점의 좌표를 구하여 임야측량결과도에 전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척

비율에 따라 줄여서 임야측량결과도를 작성한다.

1. 경계점의 좌표를 구할 수 없는 경우

2. 경계점의 좌표에 따라 줄여서 그리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
 

제22조(지적확정측량) ① 지적확정측량을 하는 경우 필지별 경계점은 위성기준점, 통합기준점, 삼각점, 지적삼각점, 지

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.

② 지적확정측량을 할 때에는 미리 규칙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도와 도면을 대조하여 각 필지의 위치

등을 확인하여야 한다.

③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지적확정측량을 하려는 지역에 임야도를 갖춰 두는 지역의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전환

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④  법  제6조제1항의  기준에  따른  지적확정측량  방법과  절차에  대해서는  국토교통부장관이  정한다.<개정

2013.3.23.>
 

제23조(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측량) ①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에 있는 각 필지의 경계점

을 측정할 때에는 도선법ㆍ방사법 또는 교회법에 따라 좌표를 산출하여야 한다. 다만, 필지의 경계점이 지형ㆍ지물

에 가로막혀 경위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경계점의 좌표를 산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각 필지의 경계점 측점번호는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경계를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한다.

③ 기존의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경계점에 접속하여 경위의측량방법 등으로 지적확정측량을 하는

경우 동일한 경계점의 측량성과가 서로 다를 때에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 좌표를 그 경계점의 좌표로 본다.

이 경우 동일한 경계점의 측량성과의 차이는 제27조제1항제4호가목의 허용범위 이내여야 한다.
 

제24조(경계복원측량 기준 등) ① 경계점을 지표상에 복원하기 위한 경계복원측량을 하려는 경우 경계를 지적공부에

등록할 당시 측량성과의 착오 또는 경계 오인 등의 사유로 경계가 잘못 등록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법 제84조제1항

에 따라 등록사항을 정정한 후 측량하여야 한다.

② 경계복원측량에 따라 지표상에 복원할 토지의 경계점에는 규칙 제60조제2항에 따른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

한다. 다만, 건축물이 경계에 걸쳐 있거나 부득이 하여 경계점표지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

제25조(지적현황측량) 영 제18조에 따른 지적현황측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.

1. 지상건축물 등에 대한 측량은 지상, 지표 및 지하에 대한 현황을 지적도,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

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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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건축허가에 따라 처음으로 시공된 옹벽, 기둥 등 측량이 가능한 건축구조물에 대한 현황을 지적도, 임야도에 등록

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할 것
 

제26조(세부측량성과의 작성) ① 평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경우 측량결과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

다. 다만, 1년 이내에 작성된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현황측량결과도와 지적도, 임야도의 도곽신축 차이가 0.5밀리

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종전의 측량결과도에 함께 작성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.17.>

1.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

2. 측정점의 위치, 측량기하적 및 지상에서 측정한 거리

3. 측량대상 토지의 토지이동 전의 지번과 지목(2개의 붉은 선으로 말소한다)

4. 측량결과도의 제명 및 번호(연도별로 붙인다)와 도면번호

5. 신규등록 또는 등록전환하려는 경계선 및 분할경계선

6. 측량대상 토지의 점유현황선

7. 측량 및 검사의 연월일, 측량자 및 검사자의 성명ㆍ소속 및 자격등급 또는 기술등급

②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경우 측량결과도 및 측량계산부에 그 성과를 적되, 측량결과도에는 다음 각

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<개정 2014.1.17.>

1.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

2. 측정점의 위치(측량계산부의 좌표를 전개하여 적는다), 지상에서 측정한 거리 및 방위각

3. 측량대상 토지의 경계점 간 실측거리

4. 측량대상 토지의 토지이동 전의 지번과 지목(2개의 붉은 색으로 말소한다)

5. 측량결과도의 제명 및 번호(연도별로 붙인다)와 지적도의 도면번호

6. 신규등록 또는 등록전환하려는 경계선 및 분할경계선

7. 측량대상 토지의 점유현황선

8. 측량 및 검사의 연월일, 측량자 및 검사자의 성명ㆍ소속 및 자격등급 또는 기술등급

③제2항제3호에 따른 측량대상 토지의 경계점 간 실측거리와 경계점의 좌표에 따라 계산한 거리의 교차는 

 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. 이 경우 L은 실측거리로서 미터단위로 표시한 수치를 말한다.

④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준용하여 측량성과 파일을 작성하여야 한다.

 

         제4절 지적측량성과의 작성 및 검사
 

제27조(지적측량성과의 결정) ① 지적측량성과와 검사 성과의 연결교차가 다음 각 호의 허용범위 이내일 때에는 그 지

적측량성과에 관하여 다른 입증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측량성과로 결정하여야 한다.

1. 지적삼각점: 0.20미터

2. 지적삼각보조점: 0.25미터

3. 지적도근점

가.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: 0.15미터

나. 그 밖의 지역: 0.25미터

4. 경계점

가.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: 0.10미터

나. 그 밖의 지역: 10분의 3M밀리미터 (M은 축척분모)

② 지적측량성과를 전자계산기기로 계산하였을 때에는 그 계산성과자료를 측량부 및 면적측정부로 본다.
 

제28조(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등) ①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측량의 경우"란 경계복

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13.3.23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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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과 검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2014.1.17.>

1.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부ㆍ측량결과도ㆍ면적측정부, 측량성과 파일 등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(전자파일 형태로

저장한 매체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자료를 포함한다)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 그 성

과의 정확성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지적삼각점측량성과 및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실시한 지적확정측량

성과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.

가.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규모 이상의 지적확정측량성과: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(「지

방자치법」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

. 이하 같다):

나.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규모 미만의 지적확정측량성과: 지적소관청

2.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호가목에 따른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

다.

3. 지적소관청은 「건축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분할제한 저촉 여부 등을 판단하여 측량성과가 정확하다고 인정

하면 지적측량성과도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,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의뢰인에게 그 지적측량성

과도를 포함한 지적측량 결과부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검사를 받지 아니한 지적측량성과도는 측

량의뢰인에게 발급할 수 없다.

③ 제2항에 따른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의 제출방법 및 절차, 지적측량성과도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.<개정 2013.3.23., 2014.1.17.>

 

       제4장 보칙
 

제29조(문서의 서식) 이 규칙에 따른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적삼각측량부: 별지 제1호서식

2. 기지점방위각 및 거리 계산부: 별지 제2호서식

3. 수평각 관측부: 별지 제3호서식

4. 수평각개정 계산부: 별지 제4호서식

5. 수평각 측점귀심 계산부: 별지 제5호서식

6. 수평각 점표귀심 계산부: 별지 제6호서식

7. 거리측정부(광파측거기): 별지 제7호서식

8. 평면거리 계산부: 별지 제8호서식

9. 삼각형 내각 계산부: 별지 제9호서식

10. 연직각 관측부: 별지 제10호서식

11. 표고 계산부: 별지 제11호서식

12. 유심다각망(삽입망) 조정계산부: 별지 제12호서식

13. 사각망 조정계산부: 별지 제13호서식

14. 삼각쇄 조정계산부: 별지 제14호서식

15. 삼각망 조정계산부: 별지 제15호서식

16. 변장 계산부: 별지 제16호서식

17. 종횡선 계산부: 별지 제17호서식

18. 좌표전환 계산부(XㆍY→BㆍL): 별지 제18호서식

19. 좌표전환 계산부(BㆍL→XㆍY): 별지 제19호서식

20. 지적삼각점 성과표: 별지 제20호서식

21. 지적삼각보조측량부: 별지 제21호서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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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. 지적삼각보조점 방위각 계산부: 별지 제22호서식

23. 교회점 계산부: 별지 제23호서식

24. 후방교회점 계산부(2점법): 별지 제24호서식

25. 후방교회점 계산부(3점법): 별지 제25호서식

26. 교점다각망 계산부: 별지 제26호서식

27. 교점다각망 계산부(XㆍY형): 별지 제27호서식

28. 교점다각망 계산부(HㆍA형): 별지 제28호서식

29. 다각점좌표 계산부: 별지 제29호서식

30. 지적도근측량부: 별지 제30호서식

31. 배각 관측 및 거리 측정부: 별지 제31호서식

32. 방위각 관측 및 거리 측정부: 별지 제32호서식

33. 지적도근측량 계산부(배각법): 별지 제33호서식

34. 지적도근측량 계산부(방위각법): 별지 제34호서식

35. 지적삼각보조(도근)점 성과표: 별지 제35호서식

36. 경계점관측부: 별지 제36호서식

37. 좌표면적 및 경계점간 거리 계산부: 별지 제37호서식

38. 교차점 계산부: 별지 제38호서식

39. 경계점좌표측량부: 별지 제39호서식

40. 면적 측정부: 별지 제40호서식

41. 지적측량 결과부: 별지 제41호서식

42. 지적(경계복원ㆍ현황)측량 결과부: 별지 제42호서식

 
 

부칙 <제198호,2015.4.23.>

이 규칙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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